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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7. 3.(목)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당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목)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119신고

  ** ▴시공사: 롯데건설(주), ▴소재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공사금액: 4,589억원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평균기온
(22.9℃)이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지난해(22.7℃)보다 높은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특히,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 시에는 철저하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31도 이상은 
2시간마다 10분,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시원한 물 제공과 고령자 등 민감군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들을 찾아가 폭염작업의 힘듦과 위험함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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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개선기간 운영(6.2.~6.20.) 이후 
감독 체제로 전환(6.23.~)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지도·감독하고 있다.

참고 1: 현장방문 개요
참고 2: 온열질환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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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현장방문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 ’25. 7. 3.(목) 13:30~14:30

ㅇ (장소)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

     * 현장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ㅇ (주요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롯데건설(주) CSO

- (노동부) 차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지도과장, 감독관 등

- (건설사) 롯데건설(주) CSO, 안전보건 부문장, 건축안전팀 담당임원,

현장소장, 협력사 대표 등 

□ 주요내용

ㅇ 고위험 사업장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집중 감독

     * 5대 수칙: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 

ㅇ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강조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50
<간담회>

20‘

• 폭염 대비 추진현황(5‘) • 발표: 안전보건 부문장

• 현장의견 청취(15‘) • 참석자 전체

13:50～14:30
<현장 점검>

40‘ • 현장 점검(40‘)
• 동선: 간담회실 → 휴게시설 

→ 골조공사(노동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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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온열질환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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